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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자 료

1 장애인복지법

제 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13 ( )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① ㆍ

사 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ㆍ

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제 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1② ㆍ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

다.


